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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연수 

6-4연수생의 그 외의 처우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재해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수 중의 사고•질병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에의 가입과 연수에 관련된 안전위생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권 등은 연수생 본인이 소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기능연수제도」(연수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등을 습득한 자가 기능실습생으로서 실습을 

행하는 기관과의 사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기술 등을 

습득하는 제도)의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노동」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연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은 「특정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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